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효과1)

황 선 웅
*
 

이 은 가구별 최 임  향률 차이를 이용한 비선형 이 차분 모형을 추정하여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 가구의 소득 상승, 빈곤율 감소, 소득불평등 완화에 

정  향을 미쳤음을 보인다.

주요용어 : 최 임 , 소득분포, 불평등, 이 차분, 비조건부 분 회귀모형

1. 서론

국내 최 임 이 지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2018년 16.4%, 2019년 10.9%)로 인상되

면서, 그에 따른 사회경제  효과에 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 까지

의 실증 연구는 최 임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집 되었고, 최 임  정

책의 주된 목 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2) 이 은 2018년 최

임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향을 종합 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공백을 이고

자 한다. 

최 임  인상이 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 확률과 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치는 향은 

경제이론만으로 정확히 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임 이 얼마나 큰 폭

으로 인상되고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종합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 임  수혜 노동자가 어떠한 소득수 의 가구에 주로 분포해 있는지도 요하다. 컨 , 

최 임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소득 가구의 보조소득원(고소득 부모 는 배우자를 둔 임

 노동자 등)일 경우에는 최 임  인상의 가계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작을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에 한 답은 실증  분석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조사」 20∼21차년도 학술 회용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최

임  인상이 다양한 가계소득분배 지표에 미친 향을 추정한다. 계량모형은 가구별 최 임

1) 이 글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승인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정리한 것임.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이정민·김대일(2019), 강창희(2019), 김낙

년(2019), 김태훈(2019), 홍민기(2019), 황선웅(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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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률 차이에 근거한 비선형 이 차분 모형을 이용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최 임  인상은 소득 50∼60% 이하 인구비율로 정의되는 상  빈곤

율을 감소시켰고 가계소득분포의 반  우측 이동을 이끌었다. 이러한 소득분포 이동 효과

는 소득 40% 구간부터 통계 으로 유의했고, 120% 구간까지 되었으며, 75% 구간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분 별 소득수 은 소득분포 하  20～30분  가구의 소득수 이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했다. 소득분포 상․하  20% 소득배율(q80/q20)과 지니계수로 평가한 불평등 수 도 개

선되었다. 특히, 최 임  인상에 따른 소득증  효과가 소득 가구뿐 아니라 소득 이

상 가구들에도 되면서 소득분포 하  구간의 불평등(q50/q20)과 상  구간의 불평등

(q80/q50)이 모두 개선되었고, 간층의 소득 유율이 증 되었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  최 임  향률 정의를 달리해도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8년 최 임  인상이 (최 임  이외의 요인에 의한) 불평등 확

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 임  인상에 의한 임 상승 효과가 

(잠재 ) 고용감소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다수가 

최 임  근방에 몰려 있어  가구소득과 최 임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 최 임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구주와 배우자 등 가구 내 핵심 소득원의 역할을 한다는  등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최 임  인상이 소득분포 최하  가구에 향을 미치지 못한 주된 이유

는 해당 가구에 취업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극  복지정책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 

이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제3장은 본 연구의 최 임  

효과 식별 략과 계량모형을 설명한다. 제4장은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하고 기 통계

를 제시한다. 제5장은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제6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2. 기존 문헌

우리나라의 최 임 법은 “임 의 최 수 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 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 가구 단  소득분배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국내 기존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몇 편의 표  연구를 보면, 남재량(2016)은 「한국노동패 조사」 1999∼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 생계비 이하 빈곤 가구는 일단 취업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최 임  노동자가 

가구소득 최하  10% 이하 가구에 속할 확률은 10% 미만이며, 빈곤에서 非빈곤으로 이행한 

가구  최 임  인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최 임

 제도가 빈곤 구제  소득분배 개선에 정  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윤희

숙(2016)도 「한국노동패 조사」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 임  노동자가 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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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다른 가구원의 소

득과 합쳐 빈곤선 이상에 치한다는 을 강조하며 최 임  제도가 빈곤 개선 정책으로서 

비효율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상 (2015)은 「한국노동패 조사」 2011∼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 임  노동

자의 70∼80%가 가구 내에서 가구주 는 배우자 등 핵심 소득원의 역할을 한다는 을 보

이면서 최 임 이 소득 가구의 안정  생계유지에 큰 향을  수 있다고 지 했다. 강

신욱 외(2015)는 「한국노동패 조사」 1998∼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 하  분 일

수록 최 임  미달자 비율이 높다는 과 최 임  미달자에게 최 임 을 지 하는 가상

 소득분포를 구해보면 OECD 기  상  빈곤율( 소득 50∼60% 이하 인구비율)과 백

분  소득배율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수 이 낮아진다는 에서 최 임  정책이 소

득분배 개선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은 최 임 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가구소득 수 별 최 임  노동자 비율 등에 한 기 통계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엄 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최 임  정책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실제 효

과를 추정한 연구는 아니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최 임 이 빈곤율에 미치는 향을 계량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국내 연구 사례로는 이시

균(2013)과 서지원·정진욱(2014)이 있다. 이시균(2013)은 「한국노동패 조사」 2005∼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 로그 실질 최 임  수 과 개인별 최 임  용집단 여부 교호

항이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의 상  빈곤( 소득 60% 미만) 탈출 확률에 미치는 향을 

추정했고 최 임  상승이 빈곤 탈출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서지원·정진욱(2014)은 「한국노동패 조사」 2003∼2008년 자료를 이용해 각 연도 로그 최

임  수 이 각 개인의  빈곤(최 생계비 이하) 경험 확률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

여 최 임  인상이 빈곤층이 될 확률을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18년 최

임  인상 효과를 가구 수  비선형 이 차분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 최 임 이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치는 종합  효과를 분석한다는 에서 이들 

두 연구와 차이가 있다.3)

외국 한 최 임 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고용효과에 한 연구

에 비해 축 된 규모가 작고 분석 결과도 일률 이지 않다. 미국에서는 1990년  반 이후 

10∼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Dube(2019)는 그러한 기존 문헌의 추정치가 체로 최

임 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지지한다고 분석했지만, Belman and Wolfson(2014)과 

3) 한편, 최저임금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에는 국내에도 다수의 계량분석 논문이 발표되었고
(정진호, 2011; 김민성·김영민, 2012; 김영민·김민성, 2013; 성재민, 2014; 강승복, 2016; 오상봉, 
2017; 이정민·황승진, 2018; 김수현 외, 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관한 분석도 존재하
지만(김유선, 2019),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한 두 시점 모두 일자리를 유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
로 하고, 다양한 가구소득 원천 중 임금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앞
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치는 효과는 그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
과와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가계소득 분위별 분포 특징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분포에 대한 효과
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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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rk and Wascher(2010)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Alaniz et al.(2011; 니카라과), Gindling 

and Terrell(2010; 온두라스) Del Carpio et al.(2019; 태국) 등 최 임  인상의 소득 가구 

소득 증   빈곤율 감소 효과가 유의한 결과도 있지만, Neumark et al.(2006; 라질), Sen 

et al.(2011; 캐나다), Yamada(2016; 인도네시아), Ham(2018, 온두라스) 등 최 임  인상이 

빈곤 개선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빈곤율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다.

본 연구와 분석 주제와 방법론이 가장 유사한 선행 연구는 Dube(2019)의 연구이다. 그는 

미국의 1984∼2013년 CPS 자료와 주별․연도별 최 임  차이에 근거한 이원 고정효과(two 

way fixed effects) 비조건부 분  부분효과 모형(UQPE: unconditional quantile partial 

effects)을 이용하여 최 임  인상이 소득분포 하  분  가구의 소득수 을 큰 폭으로 증

시키고 빈곤율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Dube(2019)의 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본 연

구 역시 분포회귀모형의 일종인 무조건부 분  회귀모형을 이용하지만, 2018년 최 임  효

과 분석을 해 장기 패 자료 이원 고정효과 모형이 아니라 2 기간 이 차분 모형을 이용

한다. 둘째, 국 단일 최 임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최 임

 차이가 아니라 가구별 최 임  향률 차이를 통해 최 임  효과를 식별한다. 셋째, 

소득 가구의 빈곤율과 분 별 소득수 에 미치는 향뿐 아니라 지니계수와 백분  배율에 

미친 향도 추정함으로써 가계소득 분포 반에 걸친 불평등 개선 효과를 살펴본다. 

3. 분석 방법

3.1. 식별 전략

최 임  인상이 가계소득 수 에 미치는 향은 어느 두 가구의 소득수 이 같더라도 그

러한 가계소득의 구성내용이 다르면 가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컨 , 최 임 이 월 135만 

원에서 월 157만 원으로 인상되면 두 부부가 각각 월 135만 원의 임 을 받던 2인 가구가 

가구주 혼자 월 270만 원의 임 을 받는 2인 가구보다 큰 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만약, 

첫 번째 가구의 두 구성원이 모두 일자리를 유지하면 해당 가구의 가계소득이 두 번째 가구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둘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해당 가구의 상  

소득수 이 폭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근거한 비선형 이 차분

(non-linear difference-indifference) 근법을 이용하여 2018년 최 임  인상이 체 가계소

득 분포에 미친 인과  향을 추정한다.4)

4) 비선형 이중차분 모형은 Havnes and Mogstad(2015), Andreoli et al.(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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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실증분석 략: RIF-DID

주: 이 의 식별 략을 설명하기 해 Havnes and Mogstad(2015)의 Fig.4와 Dube(2019)의 Figure 1을 

수정했음.

<그림 1>은 이 의 식별 략을 보여 다. 설명의 편의상 경제 내 가구를 두 집단으로 구

분한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재 임 이 새로운 최

임 보다 낮아 최 임  인상의 향을 받는 임  노동자가 속한 가구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으로 그러한 최 임  향 노동자가 없는 가구들, 즉, 

모든 구성원의 임 이 새로운 최 임  이상이거나 임 노동자가 없는 가구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비선형 이 차분 모형은 최 임  인상이 없었더라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계소득 분포 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두 집단의 최 임  인상 후 실제 가계

소득 분포 변화를 비교하여 최 임  인상의 인과  향을 추정한다. 구체 으로,  와 

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시  가계소득 분포함수라고 하고,   과   은 

최 임  인상 후 기간을 나타낸다고 하면, 각각의 소득수  에 해 최 임  인상이 

해당 소득수  이하 인구비율에 미치는 이 차분 효과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그림 1>은 소득수 이   ′일 때 그러한 이 차분 효과가  
′  로 

계산됨을 보여 다.

3.2. 계량모형

본 연구는 가구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  균등화 실질 개인소득

(equivalized real individual income)을 이용한다. 이를 라고 하고, 그러한 개인소득 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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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값을 라고 하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여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 비 일정 비율로 표 되는 다양한 소

득 기    이하 인구비율(population share)에 미친 향을 추정한다.

      ×                     

(2)

여기서, ⋅는 호 안의 값이 참이면 1, 아니면 0인 지시함수이다. 는 개인 가 포

함된 가구 에 한 최 임  향률을 나타내고, 는   시 이 2018년이면 1, 2017년이면 

0인 더미 변수이다. 는 개인특성 통제변수, 는 가구특성 통제변수이며, 는 가구 

고정효과(family fixed effect)이다. 최 임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이 차분 효과는 

와 의 교차항 계수인 를 통해 추정된다. 모든 기 통계량  회귀계수 추정량 

계산에는 「한국노동패 조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종단면 가 치를 용하고, 표 오차는 

최 임  향률 처치 단 인 가구 수 에서 클러스터된 표 오차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에서는 가구별 최 임  향률을 다음과 같이 2018년 최 임  인상

에 따른 2017년 가구소득 비 최소한의 임  인상 필요액으로 정의한다.

 
 





 
⋅                     (3)

여기서, 은 개인 가 속한 가구 의 2017년 월평균 총소득, 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 은 2018년 최 시 , 은 의 2017년 시 , 은 의 2017년 월

평균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임  련 변수들도 모두 실질변수를 이

용한다. 이 의 제5장은 최 임  향률 측정을 해 다른 안  정의를 이용해도 본 연

구의 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됨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재 심 향 함수(RIF: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Firpo et al., 

2009) OLS 회귀식을 이용해 2018년 최 임  인상에 의한 가계소득분포 변화가 다양한 분

포 통계량(distributional statistics)에 미치는 향도 추정한다. 

    ×                     (4)

여기서, 는     시  가계소득 결합 분포함수 의 분포 통계량으로, 본 연구는   번째 

분  소득수  ,      번째 분  소득 배율 , 소득분       구간에 

속하는 간층 소득 유율(middle-class share),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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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포 통계량의 재 심 향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확률 도함수).

∙ 분  소득 (Firpo et al., 2009)

  
 

∙ 백분 율 (Choe and Van Kerm, 2018)

 




                          
 

  


 
   

∙ 간층 유율 (Davies et al., 2017)

     

 












 

      




 

    ≥

∙ 지니계수 (Davies et al., 2017)

  













4.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조사」 20∼21차년도 학술 회용 통합표본 자료를 이용한다. 표

본 기간은 2017년과 2018년이다. 본 연구의 모든 명목변수(가계소득과 임 )는 소비자물가지

수(2018=100)를 이용해 실질변수로 변환했다. 가구소득은 조사 시  기  지난 1개월 간 근

로소득, 자산소득( 융·부동산), 사회보험수 액(국민연  등), 기타이 소득(기 연  등, 

물포함), 기타소득(퇴직 , 축의  등)을 모두 합한 값을 이용한다. 균등화 실질 개인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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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 어 계산한다.

최 임  향률 계산을 한 시간당 임 은 월평균 임 (세 )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

어 계산했다. Dube(2019)와 마찬가지로 식 (2)와 (4)의 개인특성 통제변수()로는 연령, 

연령 제곱, 성별 더미(여성=1, 남성=0), 학력(고졸, 졸, 졸이상) 더미를 이용했고, 가구

특성 통제변수()로는 가구 자녀 수, 거주지역, 배우자 유무(유배우 = 1. 기타 = 0) 더미

를 이용했다.

<표 1>은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식 (3)의 최 임  향률 를 2017년 소득분  

 통제․처치집단별로 평균한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최 임  인상에 따른 임  인상 필요

액을 가계소득 비 비율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체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하

지만, 소득분포 왼쪽 꼬리 부분에서는 1분 보다 2∼4분 가 높은데, 이는 잘 알려진 로 1

분 의 경우에는 최 임  용을 받는 취업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2>는 체 표본가구를 상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배지표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 다. 이를 보면, 소득 25%  50% 이하 상  빈곤 인구비율,  소득 

배율,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등 일부 지표에서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배율과 간층 유율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완화

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음 장에서는 2018년 최 임  인상이 

이러한 소득분배지표들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분

체 가구 통제집단　 처치집단

표본 수　균등화

실질소득

최 임  

향률
인구비율 인구비율

최 임

향률　

10 70.8 2.31 91.4 8.6 27.0 1,676

20 117.6 6.92 71.9 28.1 24.6 1,386

30 151.7 4.36 76.1 23.9 18.2 1,345

40 188.8 3.33 72.0 28.0 11.9 1,279

50 221.9 2.09 79.4 20.6 10.1 1,260

60 252.9 1.68 80.2 19.8 8.5 1,219

70 293.2 1.09 84.0 16.0 6.8 1,128

80 349.8 0.71 84.5 15.5 4.5 1,125

90 429.9 0.55 88.8 11.2 4.9 1,163

0 221.9 2.32 82.2 17.8 13.0 12,630

<표 1> 2017년 기  소득분 별 최 임  향률

주: 균등화 실질 개인소득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  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변

수로 변환했다. 최 임  향률은 식 (3)의 를 집단별로 평균한 값이다.

자료: 한국노동패 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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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7∼18년 소득분배지표: 체 가구

2017년 2018년 변화

인구비율

소득 * 0.25 0.074 0.082 0.008

소득 * 0.50 0.160 0.165 0.005

소득 * 0.75 0.305 0.295 -0.010

소득 * 1.00 0.451 0.455 0.004

백분 율

 2.971 2.961 -0.010

 1.574 1.559 -0.015

 1.888 1.899 0.011

간층 유율 0.550 0.555 0.005

지니계수 0.342 0.344 0.002

측치 12,630 12,465 25,095

주: 「한국노동패 조사」 20～21차년도 학술 회용 통합표본 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5. 분석 결과

5.1. 핵심 결과

<표 3>은 식 (2)를 이용해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 25～150% 이하 인구비율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2018년 최 임  인상이 상  빈곤율을 낮추고 

가계소득 분포의 반  상향이동을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25% 이하 인구비

율은 최 임  인상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소득 50% 구간부터는 

인구비율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했다. 특히, 소득 75% 구간이 가장 큰 향을 받았고, 

효과의 범 는 소득 100% 구간까지 되었다. 소득 125% 구간부터는 최 임  

인상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림 2>는 소득 비 소득 구간을 5% 단 로 구분해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

득 인구비율에 미친 향을 더 자세히 추정한 결과를 보여 다. 2018년 최 임  인상에 따

른 소득분포 상향이동 효과는 소득 40% 구간부터 통계 으로 유의했고, 소득 120% 

구간까지 되었으며, 소득 75% 구간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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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c × 소득 이하 인구비율 (  )

c 0.25 0.5 0.75 1.0 1.25 1.5

최 임  향률

× 2018년 더미

-0.020

(0.040)

-0.246 

(0.086)

*** -0.370 

(0.084)

*** -0.171 

(0.066)

*** -0.046 

(0.044)

-0.003

(0.030)

2018년 더미 0.009 

(0.004)

** 0.014 

(0.005)

** 0.001

(0.006)

0.009

(0.008)

-0.006 

(0.008)

-0.001

(0.006)

개인특성 O O O O O O

가구특성 O O O O O O

가구고정효과 O O O O O O

Adj.R2 0.711 0.763 0.777 0.766 0.767 0.758

N 25,095 25,095 25,095 25,095 25,095 25,095

<표 3>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 인구 비율에 미친 효과

주: 호 안의 값은 가구 수  클러스터 표 오차임. ***, **, *는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그림 2>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 인구비율에 미친 효과

주: 실선은 회귀계수 추정치를, 음 은 99%, 95%,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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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식 (4)를 이용해 2018년 최 임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 20, 50, 80분  소득수

에 미친 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소득분포 하  20분   50분  가구의 소득수 은 모

두 1% 수 에서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80분  가구의 소득에 미친 향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림 3>은 소득분 를 5분  단 로 세분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

여 다. 2018년 최 임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는 소득분포 하  15분 부터 60분 까

지 통계 으로 유의했고, 특히 20～30분 의 소득수 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4>는 2018년 최 임  인상이 다양한 소득분배지표에 미친 향을 보여 다. 이를 보

면, 소득분포   배율과 지니계수 등 가계소득 분포 역에 걸친 불평등이 개선되

었을 뿐 아니라 소득분포 하  구간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 상  구간의 불평등

을 나타내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소득분포 20～80 분 에 속하

는 간층의 소득 유율이 증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   분  소득수  ()

  

최 임  향률

× 2018년 더미

1.429 

(0.432)

*** 0.605

(0.213)

*** -0.233 

(0.182)

2018년 더미 -2.490 

(2.445)

5.320

(2.696)

** 10.624 

(4.137)

**

개인특성 O O O

가구특성 O O O

가구고정효과 O O O

Adj.R2 0.753 0.761 0.746

N 25,095 25,095 25,095

<표 4> 2018년 최 임  인상이 분 별 소득수 에 미친 효과

주: 호 안의 값은 가구 수  클러스터 표 오차임. ***, **, *는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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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8년 최 임  인상이 분 별 소득수 에 미친 효과

주: 실선은 회귀계수 추정치를, 음 은 99%, 95%,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간층

유율
지니계수

최 임  향률×

2018년 더미변수

-0.037 

(0.011)

*** -0.005 

(0.001)

*** -0.017 

(0.007)

** 0.0004 

(0.0002)

** -0.0014 

(0.0003)

***

2018년 더미변수 0.149 

(0.065)

** 0.010 

(0.024)

0.083 

(0.039)

** 0.0028

(0.0045)

0.0078 

(0.0054)

개인특성 O O O O O

가구특성 O O O O O

가구고정효과 O O O O O

Adj.R2 0.711 0.600 0.661 0.520 0.592

N 25,095 25,095 25,095 25,095 25,095

<표 5>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불평등 지표에 미친 향

주: 호 안의 값은 가구 수  클러스터 표 오차임. ***, **, *는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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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추가적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 다. 여기서

는 지면 계상 <표 6>에   백분  배율에 한 결과만 제시했지만 다른 소득분

포 통계량에 한 결과도 앞서 제시한 것과 매우 유사했다.

■ 가계소득 정의

∙ 가계소득 1: 사회보험수 액, 기타이 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시장소득) 이

∙ 가계소득 2: 근로소득만 이용

∙ 가계소득 3: 가구총소득에서 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제외 (비자산소득)

■ 최 임  향률 정의

∙ 최 임  향률 1: 2017년 시 이 2017년 최 시 의 60～120% 사이에 치하는 구성원

의 임 소득 합계액 / 2017년 가구총소득 (Aaronson et al., 2012)

∙ 최 임  향률 2: 2017년 시 이 2018년 최 시 에 미달하는 구성원 존재 여부 더미

∙ 최 임  향률 3: 2017년 시 이 2018년 최 시 에 미달하는 구성원 /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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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1

가구소득

2

가구소득

3

최 임

향률 1

최 임

향률 2

최 임

향률 3

최 임  향률×

2018년 더미변수

-2.403

(1.034)

** -3.371 

(1.217)

*** -3.749 

(1.149)

*** -1.087 

(0.348)

*** -0.543

(0.247)

** -1.206

(0.442)

***

2018년 더미변수 0.480

(0.105)

*** 0.522 

(0.131)

*** 0.200 

(0.069)

*** 0.1494

(0.065)

** 0.129 

(0.065)

** 0.124 

(0.066)

*

개인특성 O O O O O O

가구특성 O O O O O O

가구고정효과 O O O O O O

Adj.R2 0.776 0.814 0.733 0.705 0.710 0.710

N 25,095 25,095 25,095 24,850 25,095 25,095

<표 6> 상하  20% 백분  소득배율에 한 분석결과의 강건성

주: 호 안의 값은 가구 수  클러스터 표 오차임. ***, **, *는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6. 결론

이 은 가구별 최 임  향률 차이를 이용한 비선형 이 차분 모형을 추정하여 2018년 

최 임  인상이 소득 가구의 소득 상승, 빈곤율 감소, 소득불평등 완화에 정  향을 

미쳤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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